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세녹스 판결 놓고 주유소협회 횡포
무죄판결하면 동맹휴업 불사 탄원 … 재판부 “가짜 휘발유 판결 모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세녹스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세

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주유소업계 전체가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조악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

인 과정에서도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세녹스 생산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에

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최근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 사

건에 대해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녹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

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1월4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

플라이트 사장 성모(5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세녹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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